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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을 건의함.

□ 제안이유 

❍ 제천 화재참사 발생후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는 위로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 해 왔으나 도지사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결렬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을 

건의함.

□ 보내는 곳: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의  안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에는 위로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계속 해 왔으며, 충청북도

의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하루빨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소방 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

공무원 징계의결(‘19. 4. 22)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고 소방

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는 현장지휘

관이 최종적으로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재

난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9. 7. 1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